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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덕 주택재건축정비구역정비계획 및정비구역 변경을위한1

의견청취의 건

제출경위1.

가 제 출 자 마포구청장 주택과. : ( )

나 제 출 일. : 2019. 9. 9.

다 회 부 일. : 2019. 9. 10.

제출이유2.

공덕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조합 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1 ( )

구역 변경에 대한 입안이 제안되어 의견 청취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15 2「 」

는 사항임.

공덕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현황3. 1

가 정비구역 개요.

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번지 일대1) : 105-84

면 적 기정 변경2) : 58,427 ( ) 58,426 ( )㎡ → ㎡

도시계획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) : 2 , 3

사업개요4)

사업주체 공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문경래- : 1 ( )

건축계획 기정 지하 층- ( ) : 3 / 지상 층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20 , APT 1,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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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경위5)

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고시 제 호- 2011. 06. 30 : ( 176 )

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마포구고시 제 호- 2017. 02. 23 : ( 30 )

마포로 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재정비 변경용역 착수- 2018. 11. 16 : 1 ( )

관련 부서 협의- 2019. 02. 26 :

주민공람공고 일간- 2019. 08. 16 ~ 2019. 09. 16 : (30 )

주민설명회- 2019. 09. 07 :

나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. ( )

정비구역 지정 변경1) ( )

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( )㎡ 비고

기정 공덕 주택재건축 정비구역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
번지 일원105-84 58,427.0

변경 공덕 주택재건축 정비구역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
번지 일원105-84 58,426.0 감)1㎡

다 정비계획 변경. ( )

용도지역결정 변경1) ( )

구 분
면 적 ( )㎡ 구성비

(%)
비 고

기 정 변 경 변경후

합계 58,427.0 감) 1 58,426.0 100.0

제 종일반주거지역2 54,533.0 감) 1 54,532.0 93.3

제 종일반주거지역3 3,894.0 - 3,894.0 6.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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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계획 변경2) ( )

구 분 명 칭
면 적( )㎡

비 율
(%) 비 고

기 정 증 감( ) 변 경

합 계 58,427.0 감)1.0 58,426.0 100.0

정비기반
시설 등

소 계 7,353.3 증)101.0 7,454.3 12.8

도 로 4,041.3 감)26.0 4,015.3 6.9

공
원

어린이공원 2,154.0 증)1,285.0 3,439.0 5.9

소공원 1,158.0 감)1,158.0 - 0.0 폐지

택 지
획 지( )

소 계 51,073.7 감)102.0 50,971.7 87.2

획지(1) 47,393.7 증)172.0 47,565.7 81.4 공동주택 및
부대복리시설

획지(2-1) 1,176.0 - 1,176.0 2.0 종교시설

획지(2-2) 443.0 - 443.0 0.7 종교시설

획지(2-3) 800.0 - 800.0 1.4 종교시설

획지(2-4) 450.0 - 450.0 0.8 종교시설

획지(2-5) 274.0 감)274.0 - 0.0 종교시설

획지(2-6) 537.0 - 537.0 0.9 종교시설

도로결정 변경3) ( )

결정
구분

규 모
기능

사용
형태

연장
(m)

위 치
주요

경과지
최초

결정일
비고

등급 류별 번호
폭원
(m)

기점 종점

기정 중로 2 2 15~19.5 국지도로 일반도로 297.0 공덕동 79-18 공덕동 89-5 - - 노폭확장

변경 중로 2 2 15~19.5 국지도로 일반도로 297.0 공덕동 79-18 공덕동 89-5 - - 노폭확장

기정 소로 1 1 10~11 집산도로 일반도로 438.0 아현동 386-4 아현동 425-17 -
서울시

2006-243
노폭확장

변경 소로 1 1 10~11 집산도로 일반도로 438.0 아현동 386-4 아현동 425-17 -
서울시

2006-243
선형변경

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03.0 아현동420-2 아현동422-5 -
서울시

2011-176
선형조정

변경 소로 3 2 6 국지도로 일반도로 65.0 아현동420-2 아현동422-5 -
서울시

2011-176
노선단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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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사유※

변경전
도로명

변경후
도로명

변경내용 변경사유

중로2-2 중로2-2
노폭확장･
B = 15~19.5m 15~19.5m→
L = 297m

공동주택지 진 출입구 가감속차로 반영 노폭확장·･

소로1-1 소로1-1
선형변경･
B = 10m 10~11m→
L = 438m

공원통합 어린이공원 소공원 에 따라 도로 선형( , )･

변경

소로3-2 소로3-2
노선단축･
B = 6m
L = 103m 65m→

공원통합 어린이공원 소공원 에 따라 도로 선형( , )･

변경

공원결정 변경4) ( )

구 분 시설명
시설의
세분

위 치
면 적 ( )㎡

비 고
기 정 증 감( ) 변 경

변 경 공 원 어린이공원 마포구 아현동
번지 일원418-5 2,154.0 증)1,285.0 3,439.0

폐 지 공 원 소공원 마포구 아현동
번지 일원420-9 1,158.0 감)1,158.0 -

공동이용시설 등 설치계획 변경5) ( )

시설의 종류 법정기준
기정
( )㎡

변경
( )㎡

비고

경로당 세대 미만1,000 1,500∼ 이상375.00㎡ 379.73 440.76 지하

어린이집 세대 미만1,000 1,500∼ 이상580.00㎡ 720.74 735.19 지상

작은도서관 세대 미만1,000 1,500∼ 이상203.00㎡ 410.11 792.22 지하

어린이놀이터 - - 1,091.6
5 1,091.65 지상

주민운동시설 - - 913.69 3,241.01 지하

관리사무소 세대수10 +( -50)X0.05=㎡ 이상62.60㎡ 98.68 161.18 지하

경비실 - - 77.12 66.54 지상
개소3

휴게시설 - - 설치함 315.84

안내표지판 세대 이상 설치300 - 설치함 설치함

근린생활시설 - - 3,302.2
7

4,449,50
0

단지내도로 이상 폭 이상의 보도 포함7M ( 1.5M ) 7M 7M 7M

폐쇠회로 TV 세대이상 세대이상 설치300 , 150 (ELE, ) - 설치함 설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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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시설계획 변경6) ( )

결
정
구
분

구 역 구 분
가구 또는
획지 구분

위 치 주용도

건폐율
(%)

용적률(%)
높이(m)
층수 층( )

명칭
면 적( )㎡

명칭

면 적
( )㎡

정비
계획 예정법

적상한
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

변
경

공
덕1
주
택
재
건
축
정
비
구
역

58,42
7.0

58,42
6.0

1 47,39
3.7

47,56
5.7

공덕동
105-84

공동
주택
부대
복리
시
설

22.47
%

이하

24.19
%

이하

220.53
%

이하

220.73
%

이하

250%
이하

61m
이하
평균

층18.6

61m
이하
평균

층18.7

2-1 1,176.
0

1,176
.0

아현동
425-2

종교시
설

50%
이하

50%
이하

250%
이하

250%
이하 - 제한

없음
제한
없음

2-2 443.0 443.0 아현동
415-18

종교시
설

60%
이하

60%
이하

200%
이하

200%
이하 - 제한

없음
제한
없음

2-3 800.0 800.0 공덕동
74-4

종교시
설

60%
이하

60%
이하

200%
이하

200%
이하 - 제한

없음
제한
없음

2-4 450.0 450.0
공덕동
105-21

8

종교시
설

60%
이하

60%
이하

200%
이하

200%
이하 - 제한

없음
제한
없음

2-5 274.0 - 공덕동
105-15

종교시
설

60%
이하

60%
이하

200%
이하

200%
이하 - 제한

없음
제한
없음

2-6 537.0 537.0 아현동
420-10

종교시
설

60%
이하

60%
이하

200%
이하

200%
이하 - 제한

없음
제한
없음

주택의 규모 및
규모별 건설비율

주택공급계획 세대수( )○

   

 

 

전용면적 이하 주택 비율 세대수 대비 연면적 대비85 ( : 89.6%, 85.0%)○ ㎡

건축물 높이 완화에
관한 계획

-

건축물의 건축선에
관한 계획

소로 소로 소로 소로 와 접한 계획대지선에서1-1, 1-3, 1-4, 1-5 3m◦
건축한계선 설정

사업시행에 관한 계획 변경7) ( )

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
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홍수 등

취약요인에 대한
검토결과

비 고
기정 변경

관리처분
구역지정고시가 있는
날로부터 년 이내 사4
업시행인가

공덕 주택재건축1
정비사업조합

현황 세대: 701
계획 세대: 1,101

증 세대) 400

현황 세대: 1,101
계획 세대: 1,121

증 세대) 20
특이사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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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8) ( )

가구번호

획 지

비고
위 치

면적( )㎡

기정 변경

1 공덕동 번지 일원105-84 47,393.7 47,565.7
공동주택

및 부대복리시설

2-1 아현동 번지 일원425-2 1,176.0 1,176.0 종교시설

2-2 아현동 번지 일원415-18 443.0 443.0 종교시설

2-3 공덕동 번지 일원74-4 800.0 800.0 종교시설

2-4 공덕동 번지 일원105-218 450.0 450.0 종교시설

2-5 공덕동 번지 일원105-152 274.0 - 종교시설

2-6 아현동 번지 일원420-10 537.0 537.0 종교시설

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

구분
건립
위치

부지면적
( )㎡

동수
연면적
( )㎡

세대수
세대규모

전용면적( / )㎡
비고

기
정

공덕동
105-

번84
지

일대

- - 7,003.55 86 59.95

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

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분의100 50

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제60

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
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의 항( 54 4 .)

공급면적 (81.25 )㎡

변
경

공덕
동

105-
번84

지
일대

- - 7,035.92 89 59.92

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

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분의100

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50

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60
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의 항( 54 4 .)

공급면적 (79.12 )㎡

참고사항4.

가 관계법령.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- 「 」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- 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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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주민공람 의견 있음. : 2019. 8. 16. ~ 2019. 9. 16.( )

다 주민설명회. : 2019. 9. 7.

검토의견5.

본 건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로 주택재건축 정비2011-176 (2011. 6. 30.)○

구역 및 정비계획이 최초 결정 고시되고 마포구고시 제 호· , 2017-30 (2017.

로 사업계획인가 고시된 마포구 공덕동 번지 일대 공덕 주2. 23.) 105-84 1

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

변경 입안이 제안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 제 항에 따라15 1「 」

동 변경 입안 안 에 대하여 주민 의견 청취 및 주민설명회 후 구의회 의( )

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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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변경 내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구계경계측량 결과를 반영하(LX)○

고 대상지 내 종교시설, 1)과 협의한 결과로 일부 종교시설용지는 해제하

고 일부는 형태를 변경하였으며 당초 도로로 분리된 어린이공원과 소공,

원을 공원기능 및 관리 시설배치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공원으로 통합하,

여 일부도로의 단축 및 선형을 변경하였음.

또한 대상지 내 종교시설 부지를 포함한 건축계획 변경 및 공동주택지,

진 출입구 가감속차로를 반영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단독주택재건축· , ‘

세입자 대책 에 따라 세입자 이주에 따른 주거이전비 영’(2019. 4. 23.) ,

업손실보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사항을 명시하고 기타 재개발

임대주택 공급대상 요건 및 절차를 준용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

사항임.

금번 계획 변경은 년 월 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입안 안2019 8 2 ( )○

의 반영 및 세입자 조사 결과가 제출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「

비법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14 1 1 5」 「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조에 따라 제안사항에 대하여 토지등10」

소유자의 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분의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60 2 1

사항으로 토지등소유자 인의 인 확보하였고 토지면적의462 344 (74.45%)

를 확보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및 건축시설계획 등 법률적으56.63%

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또한 서울특별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에 따라 주거이전비, ,「 」

영업손실보상비 등 세입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이주시

전 월세 보증금 즉시 지급 신규 및 연장 전 월세 계약시 이주에 관한· , ·

특약사항 명시 등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건물주에게 의존할 수

1) 제일교회 성원교회 원불교 중앙교회 아현동교회 성우회 순복음교회, , , , 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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밖에 없는 세입자에게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현실적 철거 이주·

분쟁의 악순환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임.

다만 도로로 분리된 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통합하는 것은 도시공원의,○

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이나 인근 주택 주민의 도로 단절에 따른 민,

원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덕동의 특성이 반영된 쾌적한 상,

업 문화 주거생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토지효율화 및 기능 배치가· ·

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또한 사업지 주변은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통행하므로 안전사고 예,

방을 위한 시설의 진출입계획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면밀히 검증해야

할 것이며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공동주택지, ·「 」

진 출입구 가감속차로가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·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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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「 」

제 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14 ( )

토지등소유자 제 호의 경우에는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( 5 26 1 1 27 1 1①

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)

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

토지등소유자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6. ( . )

분의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 조제 항에 따3 2 . , 15 3

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

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,②
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>「 」

제 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10 ( )

법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 조제 항에 따라 구청장14 1 1 5 12 1①

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퍼센트 이60

상 및 토지면적의 분의 이상의 동의2 1 를 받아야 한다.

토지등소유자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14 1③

규칙에서 정한 입안 제안 신청서에 영 제 조제 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12 1 ,

서 제 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, 7

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.

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14 1 6④

받는 방법 외에 총회 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( ) (

는 조합원을 말한다 의) 분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분3 2 3

의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2 .


